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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요소
과실비율

보행자 차량

횡단
보도
외

횡단용 시설물(육
교,� 지하도등 없는
곳)

횡단보도 언저리(10m� 이내) 20 80

간선도로(3차선이상) 40 60

일반도로 30 70

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20 80

교차로 및 그 부근 20 80

횡단용 시설물(육교,� 지하도 등)이 있는 부근 50 50

(서울 민사지법 기준례,1983년)�

상황구분� 판결요지
피해자
과실�

사건번호

신호기가 설
치된 횡단보
도 지근(차
량:녹)

야간(18:30)에 상가지대의 편도2차선 도로의 1차선을 번호

불상 택시의 뒤를 30km로 진행 중 보행자(48세,� 남자)가� 정

지신호 상태에서 왼손을 흔들며 횡단보도 부근을 우측에서 좌

측으로 무단횡단(횡단보도 약간 벗어난 곳)한 것을 택시는 발

견하고 2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피하였으나,� 이를

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한 사안

55%
서울지법
9 4 가 합
31414

주간,� 편도3차선 도로의 2,� 3차선 중간지점을 우회전 진행중,�

보행자(51세,� 여자)� 가�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었는데 횡단보도

14m거리의 지점을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사고

60%
서울지법
동부지원
91가합1651

야간,� 21번 국도상의 1차선을 따라 60km로 진행중 전방

30m� 지점에 신호등이 설치된 3거리 교차로가 있고 그 곳에

횡단보도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에 마을이 인접,� 횡단보도 후

방 약 30m지점을 무단횡단한 사안

40%
서울지법
9 3 가 합
77109

야간에 비가 내리고 주위에 가로등도 없어 어두운 편도2차로

도로를 차도 양쪽 방면의 차들 지체로 서행하는 상태에서 피
50%

부산고법
2 0 0 1 나

Ⅱ 횡단보도 외의 사고

편 집 :� 손해사정사 박성정1)�

소 속 :� 손해사정법인 가나�

�

1)�경력 20년의 손해사정사,�교통사고감정사

� � (前)� PNS손해사정법인,� (前)� PNS법과학기술연구소,� (前)�교통방송 및 보험신보 기고,�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전문위원
� �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손해사정 전공(석사)� “논문 :�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연구(판례중심)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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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자가 검은색 옷을 입고 술에 취한 채 횡단보도 부근의 도로

를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보행자 정지신호일 때 횡단하던 중

가해 자동차는 1차로 주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반대편

도로로 넘어뜨렸고 그때 반대편 1차로를 주행하다가 피해자를

재차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함.� 피해자 과실 50%

14375

주간에 편도 1차로 도로를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4.68미터

벗어난 지점에서 보행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하다가

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승합차에 충격 당함.� 피해자과실

60%

60%
창원지법
2001나6521

이른 아침에 진눈깨비와 안개로 시야가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

피해자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로부터

약 10미터 지난 지점에서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뛰어 좌

에서 우로 무단횡단하였고,� 버스는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한채

시속 약40킬로로 진행하다가 충격,� 피해자의 과실 25%

25%
서울고법
2 0 0 2 나
29659

밤 11시경에 주변에 상가들이 위치한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

로서 사고장소에 이르기 전 약30미터 지점에는 신호등이 있

는 횡단보도가 있고,� 약300미터 지점에는 노면 및 도로우측에

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50킬로임을 알리는 안전표지판이 각�

설치되어 있는데.�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좌에서 우로 무단횡

단하다가 시속 약 82킬로 진행하는 차에 충격 당한경우,� 피해

자 과실 30%

30%
대구고법
2002나3694

통상의 횡단
보도의 부근

심야(02:15)에 편도4차선 도로를 50km로 운행하다 피해자를

충격한 사고.� 단 사고지점 전방 15m�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
30%

대법원
97다5367

사고 당시는 퇴근시간으로 교통이 번잡하였으며 사고 지점으

로 부터 22미터만가면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서로 반대방향으

로 진행하고 있는 사고 차량과 버스의 불빛이 교차하고 있는

사이를 통과하여 무단횡단한 사례

30%
대법원
77다1713

편도 3차선,� 60km로 주행중 횡단보도 16m� 지난 지점을 좌

에서 우로 무단횡단하는 어린이(12세)�
30%

서울지법
86나4778

야간(19:50)에 횡단보도 지근을 무단횡단한 사안 20%
서울지법
94나42302

야간에 편도3차선을 40km로 주행중 전방 횡단보도로 부터

4m� 떨어진 지점을 좌에서 우로 횡단
20%

서울고법
86나2522

야간에 편도2차선을 제한속도를 10km초과하여 운행하던 중

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1m� 떨어진 지점을 음주횡단
15%

서울고법
86나4044

주택가 편도1차선로 주행중 앞차 지난 직후 음주횡단(5m� 전

방에 횡단보도 있음)
40%

서울고법
86나27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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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간(비)에 편도3차선을 40km로 운행중 횡단보도 20m� 떨어

진 지점을 좌에서 우로 음주횡단
40%

서울고법
86나4846

야간에 편도2차선을 65km로 주행(제한속도 50km)중,� 횡단보

도에서 27.5m� 떨어진 지점을 우에서 좌로 음주횡단
40%

서울고법
86나2650

야간에 편도2차선,� 횡단보도 전방6m지점을 검정색 계통의 상

하의 입고 중앙선 지점에서 뒷걸음치며 물러서다 뒷차선 주행

차량에 충격한 사안

40%
서울고법
86나2952�

야간에 가드레일이 설치된 보차도 구분된 편도2차선 남부순환

도로(너비 1.1m� 높이12cm중앙분리대 설치됨)를 전방 신호등

있는 횡단보도로부터 30m� 떨어진 지점을 횡단

50%
서울고법
86나 4108

밤 10시에 차량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40킬로로 진

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7미터 지점에서 술에 취해 우에서 좌

로 횡단하는 피해자 충격,� 피해자 과실 30%

30%
서울고법
87나1360

야간에 편도3차로 도로상을 횡단보도에서 5미터 떨어진 지점

으로 횡단하다가 충격 당함.� 피해자 과실 20%
20%

서울고법
88나42694

야간에 편도 4차로 도로상을 횡단보도에서 40미터 떨어진 지

점을 횡단하다가 충격 당함.� 피해자 과실 40%
40%

서울고법
90나13019

야간에 편도3차로 도로상을 횡단보도에서 40미터 떨어진 지

점에서 술에 취해 횡단하다가 충격 당함.� 피해자 과실 30%
30%

대법원
90다14423

저녁에 편도 1차로의 3거리 교차로,� 피해자가 신호등 없는 횡

단보도로부터 1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위 교차로를 좌

에서 우로 횡단하다가 시속 약60킬로로 진행하는 차량에 충

격 당함.� 피해자 과실 30%

30%
서울지법
2 0 0 1 나
16193

육교밑(지하
도 부근 포
함)횡단

육교를 지나 15m의 편도4차선의 1차선상의 교통이 복잡하고

대향교차 차량이 많은 곳에서 반대차선에서 비추는 전조등을

교차하여 진행하던 운전사로서는 횡단로가 아닌 곳을 횡단하

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례

에 속하며 또 교차차량의 전조등 빛에 상당한 거리에서 전방

의 장애물을 발견하기란 좀처럼 어렵다 경험칙상 시인되므로

술에 취해 뛰어든 피해자를 5m전방에서 발견,� 급정차하였으

나 전도케 한 경우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 단정키 어렵다.

-
대법원
83도606

심야(00:20� 경),� 2차선 도로를 1차선을 따라 50km로 진행

중 보행자용 육교에서 20m� 정도 떨어진 사고 장소를 무단횡

단한 피해자 충격,� 사망케한 사안

50%
서울지법
94나18019

야간,� 육교에서 50m� 떨어진 지점을 무단횡단 50%
서울고법
83나4622

심야(00:20),� 편도3차선,� 2차선을 따라 60� km로 진행,� 육교

밑을 무단횡단한 피해자 충격
60%

서울지법
의정부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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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5 가 단
18954

주간,� 편도4차선,� 3차선상을 40km로 주행,� 27m� 떨어진 곳

에 육교설치,� 좌 ->� 우 음주횡단자 충격
60%

서울고법
86나3933

야간에 육교로부터 100미터 떨어진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

술에 취한 채 무단횡단.� 피해자과실 50%
50%

서울고법
87나1683

자정무렵에 편도3차로의 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앞길을 술에

취한 채 인근에 설치된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좌에서 우로 무

단횡단하던 중 시속 60킬로로 진행하는 차량에 충격 당함.� 피

해자과실 50%

50%
서울지법
2001나4315

새벽에 부산역 앞 지하도가 설치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

좌에서 우로 무단횡단.� 피해자 과실 55%
55%

대구지법
98나4369

야간,� 편도3차선,� 지하도 옆 무단횡단 60%
서울지법
83가합6180

새벽,� 왕복8차선,� 지하도 옆 무단횡단. 70%
부산지법
8 9 가 합
22520

간 선 도 로 ,�
고 속 도 로 ,�
자동차 전용
도로 횡단

야간에 왕복8차선의 시내 간선도로(보차도 구분있고 차량의

제한속도가 50km)를 60km로 진행중 횡단보도가 없는 사고

지점을 무단횡단하던 자를 1차선상에서 충격한 사안

50%
부산지법
울산지원
94가단1790

심야(00:50� 경),� 강북강변도로(철책 또는 가드레일 없음,� 아파

트 옆)� 1차선을 따라 80km로 진행,� 우->좌 무단횡단자 충격�
80%

서울지법
94나51993

갑은 주취상태에서 주차차량을 추돌,� 구조요청을 위해 시야가

좁은 야간(05:10경)에 고속도로의 주행선상에 자신을 보호할

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

90%
서울지법
98나15377

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고속도로의 추월선과 주행선

의 경계선상에 서있던 경찰관을 충격하여 사망케한 사안에서,�

운전자가 200� m전방에서 경찰관을 발견하였으면 이 경찰관

은 항상 고속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,� 고속도로

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이를 잘 살펴보면서 이에 대비해야

할 주의의무가 있다.�

50%
대법원
93다53894

야간에 편도4차선의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선행 추돌사고 후 2

차선과 3차선에 걸쳐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정지한 승용차에

머물러 있던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,� 피해자의 과실은 가

해자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� 그 과실비율

을 4� :� 6으로 본 원심판결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

불합리하다고 하여 파기환송한 사례

-
대법원
96다54560

심야(01:00� 경),� 편도2차선 도로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,� 기

사고를 낸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추월선상에 서있던
100%

대전고법
94나43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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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를 충격한 사안.�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상에 아

무런 위험표지도 없이 차량이 정차해 있거나 더구나 사람이

나와서 있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안전운행할 주의의무는 없다

하여 피해자의 일방과실을 인정한 사례

야간(23:00� 경),� 고속도로의 등반차선을 120km로 주행 중,�

후방 안전조치 없이 등반차선에 차량을 세워놓고 밖에서 휴식

하고 있는 피해자 충격

35%
서울지법
9 4 가 단
178941

심야(01� :� 15경),� 비,� A가� 편도3차선 서해안 고속도로 1차선

주행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정차(비상점멸등 켜지 않음)하

고 있는 것을 B� 차량이 전방100m� 지점에서 발견하고 제동하

였으나 미흡하여 충격,� A의 후속조치 불이행의 과실 60%,� 선

행사고로 인한 부상의 기여도 40%로 보고 책임을 제한한 후,�

B측이 지급한 치료비 중76%[(60%� +� (40%*40%)]을 공제한

사례 (이시동질사고)

-
서울지법
97나46619

야간에 대구 수성구 소재 망우공원 옆 왕복4차로인 산업도로

상,� 도로변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가드레일만 설치되

어 있으나 부근에 망우공원 등으로의 진입로와 버스승강장이

있어서 사람들이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

고,� 도로 양측에 가로등이 켜져 있어서 전혀 시야의 장애가

없는 곳에서 보행자가 좌에서 우로 횡단하던 중 가해 택시가

시속 약 70킬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피해자 충격,� 피해자

의 과실이 운전자의 과실에 비하여 훨씬 중함.� 피해자의 과실

을 40%로 본 원심 파기

40%
이상

대법원
92다32821

야간에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는 고속버스를 추월하기

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시속 120킬로의 과속으로

진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충격,� 운전자의 과실과 사

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파기

100%
대법원
96다22525

야간에 경인고속도로에서 11톤 카고 트럭이 별다른 조치를

취하지 아니하고 갓길에 주차하고 있던 중 갑이 주취상태에서

승합차를 운전하여 3차로와 갓길을 걸쳐 비정상적으로 진행하

다가 갓길에 주차된 위 카고트럭을 충격한 후 구조를 요청하

기 위하여 위 사고지점 앞 고속도로 2차로와 3차로 사이로

걸어가 그 곳에서 서서 통행하는 차를 세우기 위하여 양팔을

벌리고 서 있는데,� 3차로를 진행 중인 택시가 이를 발견하고

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뒤따르던 포터 트럭이 택시와의 충돌을

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 갑을 충격하여

90%
서울지법
9 6 가 합
2451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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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분리대 근방에 떨어졌고 그 곳을 지나던 차량 4,5대가 역

과,� 갑의 과실 90%

야간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고속도로 3차로 상에 멈추어 서 있

는 차량에서 나와 중앙분리대 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

충격,� 운전자의 과실 인정한 원심파기

100%
대법원
98다5135

오후 2시경,� 서울 광진구 소재 3차로인 동부간선도로상을 피

해자가 좌에서 우로 횡단하다가 1차로에서 충격 당함.� 사고

장소는 중량천변 부근으로서 아파트 및 주택단지 밀집지역이

고 도로 양변에 장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우측에 둑길이 있으

며 직선도로로서 시야 장애 없음.� 피해자과실 80%

80%
서울지법
2 0 0 0 나
80817

자정 무렵에 편도 3차로의 도심도로를 술에 취해 좌에서 우로

무단횡단.� 피해자 과실 40%
40%

서울지법
2 0 0 1 나
10914

새벽 2시경에 편도3차로의 도심도로를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

하다가 1차로상에서 충격당함.� 가해 자동차 운전자는 무면허,�

피해자 과실 50%

50%
서울고법
2 0 0 1 나
33484

야간에 편도6차로의 도심도로를 차량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

무단횡단 중 2차로에서 충격 당함.� 피해자 과실 60%
60%

대법원
2002다8209

주간에 편도 3차로의 도심도로를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.� 피해

자과실 40%
40%

전주지범
2001나8953

자정 무렵에 편도 3차로의 도심도로를 술에 취해 좌에서 우로

무단횡단하던 중 제한시속 60킬로를 초과하여 약 100킬로로

과속 주행하던 택시가 3차로에서 피해자 충격.� 피해자과실

40%

40%
서울고법
2002나7215

비오는 새벽 1시경에 편도4차로의 도심도로를 음주한 상태에

서 친구와 어깨동무를 하고 우에서 좌로 무단횡단하다가 1차

로에서 충격 당함.� 피해자 과실 50%

50%
서울고법
2 0 0 1 나
36728

심야에 편도6차로 도로를 술을 마신채 우에서 좌로 무단횡단,�

피해자과실 60%
60%

서울고법
2 0 0 2 나
43747

통상의 도로
횡단

심야(00:50)에 좌우가 논밭인 편도2차선 직선도로를 50km로

진행,� 망인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잘 살피지 아니한

채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을뿐아니라,� 중증의 정신분렬증환자로

그를 보호,� 감독할 의무가 있는 망인의 처는 그 보호감독의무

를 게을리한 결과 야간에 인적이 드문 도로를 배회하다가 사

고를 당함

50%
인천지법
93가합1509

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의 교차로 부근을 무단횡단,� 피해자과

실 30%
30%

서울고법
89나50012

야간에 편도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.� 피해자과실 40% 40% 서울고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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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나9263

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를 음주한 채

무단횡단,� 원고과실 50%
50%

서울고법
89나37880

비가 오는 야간에 편도2차로 도로를 좌에서 우로 횡단하다가

충격 당함.� 보행자과실 30%
30%

서울고법
90나5988

주간에 왕복4차로의 차도와 보도의 구분없는 지방도로에서 피

해자(8세)가� 우측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는 어머니에게 가려고

좌에서 우로 무단횡단.� 피해자과실 20%

20%
대전지법
2000나7729

주간에 황색실선이 설치된 지방도로상을 초등학교 1학년인 피

해자가 학교버스에서 내려 위 버스 앞쪽에서 좌에서 우로 무

단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속 약40킬로 위 학교버

스를 추월하는 레미콘 트럭에 의하여 버스진행 반대차로에서

충격 당함.� 피해자과실 20%

20%
대구고법
2002나1179

주간에 차로 안쪽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

고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진행하다 충격,� 보행자과실

15%

15%
서울지법
2 0 0 1 가 단
149828

야간에 편도 1차로의 지방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좌에

서 우로 무단횡단.� 피해자과실 30%
30%

서울지법
2 0 0 1 나
26902

주간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을 하다가

갑자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오토바이에

충격 당함.� 자전거 과실 40%

40%
서울고법
2 0 0 3 나
10430


